
■ 유통산업발전법 [별표] <신설 2013.1.23>

대규모점포의 종류(제2조제3호 관련)

 1. 대형마트

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(이하 "용역의 제공장소"라 한다)를 제

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·가전 

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

 2. 전문점

 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

단으로서 의류·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

 3. 백화점

 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

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

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

 4. 쇼핑센터

 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

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

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

 5. 복합쇼핑몰

 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

단으로서 쇼핑,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, 문화·관광 시설



로서의 역할을 하며, 1개의 업체가 개발·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

 6. 그 밖의 대규모점포

 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
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    가.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

의 집단

    나.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

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

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. 다만, 시장·군수 

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

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

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
